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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다양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규직 이외의 여러 형태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과 사업장

이 증가하고 있다. 시간제근무나 파견노동, 기간제 고용계약 등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으

나, 최근에는 업무위탁계약 형태의 근로자(이하, 업무위탁계약종사자)를 활용하는 기업과 사

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향후 일본 고용창출의 중요한 축으로, 또한 보다 

많은 유능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형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무위탁계약종사자는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업무위탁

계약(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존재이며 그런 의미에서 고용근로자가 아닌 비

고용자(非雇用者)이다. 또한 고용계약에 의거하지 않는 ‘자영업자(self-employment)’의 형

태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고객이 일반개인이 아닌 기업 등과 같은 법인이며, ②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자영업자와는 다르다.

그러나 업무위탁종사자의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비고용자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 이른

  *   편집자 주 : 이 글은 佐野嘉秀· 佐藤博樹· 大木栄一(2012), 「個人請負就業者の「労働者性」と就業選

択：個人請負の働き方への志向と教育訓練機会に着目して」, 『日本労働研究雑誌』 NO.624를 바

탕으로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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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레이존’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차 지적된 바 있다. 비고용자이면

서도 사용종속성이 강한 근로형태를 활용하는 실태가 존재한다는 분석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 이러한 고용과 비고용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그레이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자의 ‘노동자성’과 관련된 문제로 취급된다. 그러나 업무위탁계약자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사건으로 표면화되면서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편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압박에 시달리며 직원 간 업무량의 차이와 인건비 삭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기업 쪽 입장을 살펴 보면, 고용구조상 정규직을 억제하면서 비정규직

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 연장선상에서 고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고

용자로서 업무위탁계약종사자를 활용하는 방향이 주목을 받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업무위탁계약종사자의 활용은 기업의 인력활용 방식의 변화 및 서비스 경제화의 진

전 등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폭넓은 업종과 직종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업무위탁계

약’ 혹은 ‘도급계약’ 등으로 불리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독립적 계약자’, 

‘프리랜서’, ‘업무위탁원’, ‘개인업무도급’,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불리

는 근로형태와도 중복된다.

■  업무위탁계약종사자의 인원수와 직종 구성

자영업자 중에서도 개인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거시적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종 구

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야마다 히사시(山田久)(2007)는 상점 경영자와 영세공장 경

영자 등과 같은 기존 자영업자 혹은 이른바 ‘사(士)자 직업’(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및 개업의

를 제외하고 업무위탁계약종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류에 속하는 ‘고용원이 없

는 (자영)업자’의 수를 일본의 ‘국세조사(国勢調査)’ 데이터를 인용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 내

용에 따르면, 2005년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약 110만 명으로 2000년(63만 명)

에 비해 약 80%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프리랜서 IT 기술자, 보험 외판원 등의 ‘화이트칼라 계

열’과 개인택시운전기사, 건설작업도급 등의 ‘현장근로자 계열’이 거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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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업무위탁계약종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단위 : 천 명)

2000 2005

기술자 111 123

건축 기술자 50 47

정보처리 기술자 24 32

문예가, 기자, 편집자 3 36

디자이너 38 44

사진가 20 22

음악가 (개인을 상대로 교습하는 자는 제외) 10 14

배우, 무용가, 공연 예술가 (개인을 상대로 교습하는 자는 제외) 11 11

개인 교사(학습지도) 49 40

직업 스포츠 종사자 (개인을 상대로 교습하는 자는 제외) 5 6

상품 방문·이동판매 종사자 48 45

상품 판매 외판원 33 32

상품 중개인 2 1

판매 유사 직업 종사자 59 194

화이트칼라 계열 390 566

외근사무 종사자 1 32

운수·통신사무 종사자 1 2

사무용기기 조작원 1 7

재생자원 도매·회수 종사자 11 10

자동차 운전기사 23 105

건설 작업자 207 418

현장근로자 계열 243 575

합계 633 1,141

주 :  직종 선정은 이와타(岩田)(2004), 도표Ⅱ-6을 참고했음.

자료 :일본 총무성, 「국세조사(国勢調査)」. 야마다 히사시(山田久)(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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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현장근로자 계열’이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 정책총괄실(2010)의 구인정보지(2009년 6~12월)·구인정보 사이

트(2008년 11~12월) 조사에 따르면, 모집 직종 중 ‘영업·판매(전화 권유, 캐치세일즈 포함)’

의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이·미용’(23.7％), ‘경화물 운송’(9.1％)이 그 뒤를 이었

다. 선행조사인 무라타 히로미(村田弘美)(2004)에 게재된, 구인정보지의 모집광고를 통한 ‘업

무위탁’ 모집 건수 집계(1998년 9월~99년 8월)에서는 ‘영업·판매’(13.3％)의 비율이 ‘생산공

정·노무작업자(목수 등)’(23.3％) 다음으로 높았다.

 

■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근로형태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근로형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Smeaton, 

2003). 그중 긍정적인 견해로는 개인도급방식의 근로를 특정 조직에 구속되지 않는 자율적

인 형태로 평가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의 경우, 본

인의 기능을 활용하여 복수의 조직에서 일을 수주하고 이를 통해 생계를 꾸리는 ‘포트폴리오 

근로자(portfolio worker)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다(Fraser and Gold, 2001). 이러한 근로자

는 대부분 고학력의 전문직이다.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 근로자’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고

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조직 내 계층이 줄어 들어 승진 기회가 적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로 일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사실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

시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다. 또한 고학력화가 두드러지는 청년층 사이에서 조직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도

급방식으로 일하는 형태는 수동적으로 고용되는 형태와는 달리, 청년층 등이 자신이 일하고

자 하는 방식과 경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하는 데 기인한다는 견해이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견해에 부합하는 현상은 분명 존재한다.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 중에서

도 특히 고급전문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자율성이 높은 ‘독립적 계약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대부분은 학력이 높고 연수입 또한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라이프 스타

일에 맞춘 취업 및 경험·지식·자격의 활용,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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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현재의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불

만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움과 주체적인 역량 형성, 일과 생활의 균형, 성취감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山田, 2007).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도급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를 ‘한계근로자(marginalized 

worker)’로 규정하고 개인도급이라는 근로형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Mangan, 

2000). 이 견해에 따르면 개인도급방식의 근로형태는 조직의 구조조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급격히 줄어든 정규직 고용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본의 아니게 선택된 것이다 

(Stanworth and Stanworth, 1997). 그들은 고도의 능력과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다. 대

다수의 기업은 비용삭감을 위한 전략을 통해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의 수입을 낮게 제한하

고 있다(Meager et al., 1994). 그 밖에 젠더적 관점에서도 여성이 개인도급형태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배경으로는 기업에서 여성의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탓에 시간적 구속이 적은 개인도급형태의 일자리를 선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Green and Chohen, 1995). 

일본에서도 개인도급을 이용하는 기업의 주된 동기는 비용 삭감과 생산변동에 대응하기 위

한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있다(周, 2006a). 이는 자율성이 높은 일자리를 통해 전문적 기능을 

발휘하려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개인업무도급의 활용이 확대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실업경험자의 경우 정규직보다 개인도급형태의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한다(周, 2006b). 이 또한 취업 기회가 한정된 상황 속에서 본의 아니게 개인도급을 선택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도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를 

‘한계근로자’로 볼 수 있는 실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포트폴리오 근로자’로 볼 것인가, ‘한계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개인도급의 형태가 다양하며 개인도급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내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

도급형태의 근로자 중에서도 어느 계층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개인도급이라는 근로형태에 대

한 평가는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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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근로형태와 노동법

이러한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근로형태와 관련해서 법적인 노동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특히

나,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를 노동법의 적용대상인 ‘노동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가름하

는 ‘노동자성’의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즉 ‘업무위탁계약’ 등의 계약에 기반을 두어 개

인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영업자’이며, 계약상 노동기준법을 비롯한 노동

법의 적용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기업에 고용된 자와 다르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위탁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일하

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계약 명칭과는 상관없이 노동법의 적용 대

상인 ‘노동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실태 파악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池添, 2007; 内藤·大内, 

2010). 이처럼 계약상의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을 적용할지의 여부를 계약이 

아닌 근로형태의 ‘노동자성’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상 개인도급형태로 일

하는 이들 중에는 분명 ‘자영업자’로 판단되는 형태에서부터 ‘노동자’에 가까운 형태에 이르

기까지 ‘노동자성’이 다른 다양한 근로형태가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업무위탁계약종사자에 대해서 그들이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재판에서 

자주 쟁점이 되어왔다.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노동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업에 ‘사용

되는 자로 임금을 지불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노동당국은 ‘노동기준법연구회가 제시1)한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

준(이를 ‘사용종속성기준’이라 부름)’을 가지고 노동자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보고에서는 노동자성의 판단 기준으로 ‘지휘감독하의 노동에 관한 판단 기준’과 ‘보수의 

노무대상성(労務対償性)에 관한 판단 기준’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종속성의 기준’이

라 정의하고 있다. ‘지휘감독하의 노동에 관한 판단 기준’의 경우, 추가적으로 ① 업무 의뢰, 

업무종사 지시에 대한 허락의 자유 유무 ② 업무수행상 지휘 감독의 유무 ③ 구속성 유무 ④ 

1)  「노동기준법연구회 보고: 노동기준법의 ‘노동자’의 판단 기준에 대해」(「労働基準法研究会「労働

基準法研究会報告―労働基準法の「労働者」の判断基準について―」) (198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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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성 유무로 정리되어 있다. 나아가 노동자성의 판단을 보강하는 요소로서 사업자성의 유

무 및 전속성의 정도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의 성격 차이에 대

해서는 민법에서는 ‘고용은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노동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

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623조),’ ‘도급

은 한쪽 당사자가 특정 업무를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업무의 성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632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보고에

서는 지입차 운전기사, 재택근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기준법연

구회 노동계약등법제부회의 「노동자성검토전문부회보고」(1996.3)에서는 건설업 하도급종

사자 및 예능관계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신문배달원, 목수, 퀵서비스 기

사, 생명보험설계사, 연예인, 안마사, 침구사 등에 대해 노동기준국이 해석을 위한 통달(번역

자 주: 일본 행정기관의 공문서)을 제시하고 있다.

이케조에 히로쿠니(池添弘邦)(2007)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많은 판례·재판례가 나와 있으

나 앞에서 언급했던 노동기준법연구회의 보고 이후에 나온 것들이므로 노동보호법상의 ‘노

동자성’이 쟁점이 된 대법원 판결만 보자면 히타 노동기준감독서장사건(最三小判平元(번역자 

주 : 일본의 판례집)·10·17 노동판례 556호 p.88), 요코하마미나미 노동기준감독서장(아사

히시교) 사건(最一小判平8·11·28 송무월보 44권 2호 p.211), 간사이의과대학 연수의(임금 

미지급) 사건(最二小判平17·6·3 민사판례집59권 5호 p.938), 후지사와노동기준감독서장(목

수 부상) 사건(最一小判平19·6·28 판례집 미등재) 등 4건이 존재한다. 

■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업무위탁계약종사자의 ‘노동자성’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2008)에서는 ‘영업·판매’, ‘정보처리 기술자’, ‘디자이너·카메

라맨’, ‘출판·매스컴 관련직’의 4가지 직종에 대해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조사에서는 ‘업무

위탁계약자’)뿐만 아니라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조사에서는 ‘직원’)에 대해서도 기본

적으로 같은 설문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의 비교를 통

해 개인도급형태 근로자의 노동자성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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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개인도급형태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자성(사용종속성) 지표의 점수를 비

교한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지표 작성방법으로 보아 점수가 높을수록 노동자성이 높다. 또한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2008)에서는 ① 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을 것 ② 기업에 고용

되지 않을 것 ③ 국민건강보험(번역자 주 : 일본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일 것 ④ 업무상의 거

래처·판매처가 다섯 곳 이내일 것 ⑥ 자신이 직접 직원이나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가족 등

을 고용하지 않을 것 등의 여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을 ‘업무위탁계약자’로 보

고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림 1]을 살펴보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와 고용인 간에 노동자

성(사용종속성) 지표의 점수 분포가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개

인도급형태의 근로자 쪽의 노동자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 

중에서도 일반 근로자보다 노동자성이 높은 사람이 존재하는 한편, 일반 근로자 중에도 개인

[그림 1] ‘업무위탁계약자’와 ‘직원’의 노동자성(사용종속성) 점수 분포

주 :  업무위탁계약자 1,069명, 직원 625명.

자료 :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2008).

(점)

業務委託契約者

社員직원

업무위탁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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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형태의 근로자보다 노동자성이 낮은 사람이 존재한다.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와 일반 근

로자 간에 노동자성의 정도가 중첩되는 계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노동자성

의 지표 선택이나 각 지표의 배점 방식에 따라 분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집계 

결과를 통해 개인도급형태 근로자 중에 노동자성(사용종속성) 정도에 따라 근로자와 같은 형

태로 일하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맺음말

‘노동자성(사용종속성)’에 주목했을 경우에도 ‘노동자성’이 낮은 근로자 중에 근로자로 전

환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반대로 ‘노동자성’이 높은 근로자 중에 개인도급형

태의 일자리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계층이 있을 수 있다. ‘노동자성’ 이외의 측면에서 취업 선

택의 자발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의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취업 조건을 얻기 위해 근로자로의 전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인도급형

태로 일하면서 그 조건들을 실현해 가는 것 또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시스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노동자성’이 높은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자성’의 실태에 따라 계약상으로도 고용되는 근로자로 이행시키고 노동자 보호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계층에서도 개

인도급형태의 일자리를 원하는 자가 적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정

책적으로는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

진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도급형태의 일을 계속하면서 기대하는 고용조건을 실현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법적 보호의 범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노동자’와 ‘자영

업자’ 사이에 중간적인 카테고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에 맞는 새로운 보호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의 구분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나 리스크 등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鎌田, 2003; 島田, 2003; 佐藤, 2007). 



In Depth Analysis

58_   2016년 10월호 <<   

그중에서 고용지원에 관련해서는 기존 조사2)에 따르면, 자영업주는 근로자에 비해 연수 등

의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의 경우에

도 자율성이 높아 ‘노동자성’이 낮은 층에서는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佐野·佐藤·大木, 2012). 

따라서 개인도급형태의 근로자가 보다 자율성이 높은 근로형태로 이행을 시도할 때 능력개

발의 기회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근로형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개인도급형

태 근로자의 능력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데이터는 게재하지 않았으나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패널조사(「근로형태와 라이프스타일

의 변화에 관한 전국조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실시)를 통해,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

가 있다’와 ‘일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높일 기회가 있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매우 그

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의 네 가지 선택항목)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자유업자(번역자 주 : 일정한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으며, 시간에 속박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직업, 대부분 특별한 기능과 기술, 지식을 활용하며 예술가, 예능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작가 등의 자유직종)’를 놓고 비교해 보면, ‘직업능력을 높일 기회가 있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영업주·자유업자’ 쪽이 높았으나,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항목

에 대해서는 ‘정규직’ 쪽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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